
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19. 9. 17.>

중등학교·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(제2조제2항관련)

학 교 별 자 격 별 표 시 과 목

중등학교

정 교 사 

(1급 및 

2급)·준 교 사

국어, 수학, 통합과학, 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과학, 통합

사회, 일반사회, 역사, 지리, 도덕·윤리, 상담, 진로진학

상담, 교육학, 종교, 철학, 심리학, 환경, 체육, 교련, 음

악, 미술, 한문, 영어, 독일어, 프랑스어, 중국어, 스페인

어, 일본어, 러시아어, 아랍어, 베트남어, 기술, 가정, 기

술ᆞ가정, 무용, 식물자원·조경, 동물자원, 농공, 농산

물유통, 식품가공, 사진, 디자인, 공예, 정보·컴퓨터, 전

기, 전자, 통신, 기계, 재료, 화공, 섬유, 자원, 환경공업, 

건설, 세라믹, 인쇄, 상업, 수산·해양, 항해, 기관, 냉동, 

의상, 관광, 조리, 미용, 연극영화

특수학교

정 교 사 

(1급 및 

2급)·준교사

1. 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은 

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.

2. 이료과목(안마, 마사지, 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전기

치료, 침구 등의 자극요법 등을 포함한 과목)은 이료

로, 치료교육과목은 재활복지로, 직업교육과목은 직

업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.

초등학교
정 교 사 

(1급 및 2급)

도덕·국어·수학·사회·과학·체육·음악·미술·실

과·영어


